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개정 2024. 8. 13.>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방법

1. 기본
교 육
훈련

가.
신임교육

「소방공무원 임용
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
로서 시보임용 전
에 신임교육을 받
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
서의 교육으로
실시나.

관리역량
교육

승진후보자(「소방공
무원 승진임용 규
정」 제26조 또는 제
37조에 따른 승진후
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소방위 계급
(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다)
소방경 계급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다)
소방령 계급
(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다)

다.
소방정책
관리자교육

소방정 계급
(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다)

2. 전문교육훈련

담당하고 있거나 담
당할 직무 분야에 필
요한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훈련

소방령 이하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
장훈련으로 실
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하되,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교
육으로도 실시
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위탁교
육훈련으로 실
시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속
하지 않는 교육훈련
으로서 소속 소방기
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직장훈련으로
실시



4.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
래지향적 역량을 갖
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ㆍ연구활동

모든 계급

※ 비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

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